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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국내 바이오업계 및 연구자가 외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때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외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프랑스 법률 용어

 프랑스 ABS법 :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복구를 위한 2016년 8월 8일자 

법률 제2016-1087호(LOI n°2016-1087 du 8 août 2016 pour la 

reconquête de la biodiversité, de la nature et des paysages)

 프랑스 ABS 시행령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2017년 5월 9일자 시행령 제2017-848호(Décret n° 

2017-848 du 9 mai 2017 relatif à l'accès aux ressources 

génétiques et aux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associées et au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eur utilisation)

 모델종 리스트 : 모델종 관련 2019년 9월 3일자 확정 리스트(Arrêté du 3 

septembre 2019 relatif aux espèces modèles)

 생태전환부 : 생태전환 및 영토통합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나고야의정서 관련 용어

 CBD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나고야의정서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

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유전자원법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내 이행법률

 ABS :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 ABS는 통상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의미

 PIC :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 나고야의정서 6조와 7조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의 유전자원에 접근

하기 위해서 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함

약어표



 MAT :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 나고야의정서 5조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자는 그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자)와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익은 이용자와 

제공국 간 체결되는 상호합의조건에 명시되어야 함

 NFP :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s)

        * ABS 절차 정보(사전통고승인 절차, 상호합의조건 체결 절차 등)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CBD 사무국과의 연락 업무 등 담당

 CNA :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 국가 ABS 체제에 따라 접근을 결정, 승인, 보증하고 절차에 대한 자문 제공

 CP : 점검기관(Checkpoint)

        * 유전자원의 이용과 정보의 취합, 의무준수 미이행에 대한 대처를 위한 이용자의 

정보수집, 유전자원의 이용이나 연구, 개발, 혁신, 사용화 이전 또는 모든 단계에 

관한 정보 수집 등,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

 ABS-CH :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 House)

        * CBD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

공유체계를 설치하며,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공유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1항)

 IRCC :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 명시된 유전자원이 제공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및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사전통고승인에 의한 것이며,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된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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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랑스의 생물다양성1)

 프랑스는 풍부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보유한 생물다양성부국(megadiverse country)으로 유럽대

륙 내 영토 및 해외령을 포함하여 1,100㎢ 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

는 전 세계 해역 중 2위를 차지

 프랑스 영토는 유럽 내 11개 생물지리학지역2) 중 4개 영역(대서양, 알프스, 대륙 및 지중해)을 포함

하고 있으며, 전체 프랑스 영역 내에 5개 생물다양성 핫스폿3)이 존재

 또한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양서류, 조류 및 포유류종을 보유하고 세계 4위의 산호초 서식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령의 경우 특유의 생태환경으로 영토의 50배 이상에 달하는 고유종이 

서식하는 등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

 위와 같이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을 표방

 그러나 도시개발, 환경오염, 기후변화, 외래종 침입 등의 문제로 영토 내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손실이 심각해짐에 따라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관리 강화의 필요성 증대

1)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Biodiversité : présentation et enjeux <https://www.ecologie.

gouv.fr/biodiversite-presentation-et-informations-cles#scroll-nav__2>

2) 생물지리학지역(biogeofraphic zones)이란 유럽 내 전문가들이 생물 분포와 관련하여 지정한 주요 생태지역을 

의미함.

3) 생물다양성 핫스폿(Biodiversity Hotspot)이란 생물지리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지만 장차 사리질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일컫는 용어로, 고유 식물이 최소한 1,500종 이상 존재하고 환경파괴가 70% 이상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함. 프랑스 영토에 속한 지중해 지역이 그중 하나이며, 해외령 중 뉴칼레도니아, 레위니옹, 마요트, 과들루프, 

마리티니크, 폴리네시아 및 왈리스 푸투나가 4개 핫스폿에 위치해 있음.

제1장

프랑스 개관



1 432 5

제1장 프랑스 개관 9

 2006년∼2012년 프랑스 내 40만 헥타르의 영토(영토의 약 9.1%)가 개발되었으며, 2000년∼

2010년 개발 등 행위로 인해 약 47%의 습지 훼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2018년 적색목록(Red list)에 따르면 프랑스는 세계멸종위기종

(threatened species) 보유국 중 상위 10위(세계 1,242종 중 299종 보유), 유럽국가 중 5위4)를 

차지

Ⅱ ABS 관련 국내조치 현황

프랑스 ABS 관련 법령 현황

법령명 법적 분류 시행일

1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복구를 위한 법률

(법률 제2016-1087호)
법률 2017.07.01.

2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시행령(시행령 제2017-848호)
시행령 2017.07.01.

 프랑스는 1994년 9월 29일에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나고야의정서에는 2011년 

9월 20일에 서명, 2016년 8월 31일에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됨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기 위해 채택한 국내 조치

 2016년 8월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복구를 위한 법률5)”(이하 ‘프랑스 ABS법’)을 제정하여 유

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이용, 관련 주의의무,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

 2017년 5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시

행령6)”(이하 ‘프랑스 ABS 시행령’)을 제정하여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이익

공유 표준계약서를 제공

4) 유럽국가 중 세계멸종위기종 보유국 1∼4순위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차지함.

5) LOI n°2016-1087 du 8 août 2016 pour la reconquête de la biodiversité, de la nature et des 

paysages.

6) Décret n° 2017-848 du 9 mai 2017 relatif à l'accès aux ressources génétiques et aux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associées et au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eur uti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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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법령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했으며, ① 야생에서 취득하는 것을 적용 범위로 하고 재배종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② 이용 시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③ 현지 외 컬렉션의 새로운 이용

(예를 들어, 의약품을 화장품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분야가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

하다는 점이 특징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조치는 유전자원 이용국과 제공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

Ⅲ ABS 담당 국가기관

프랑스의 ABS 담당기관

구분 담당기관 관련 정보

국가

연락

기관

생태전환 및 영토통합부

물 및 생물다양성 이사회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 Direction de l'eau et 

de la biodiversité

∙ 담당자: M. Thomas Legoupil

∙ 이메일: thomas.legoupil@developpement-

durable.gouv.fr

∙ 전화번호: +33 1 40 81 76 97

∙ 팩스: +33 1 40 81 75 41

국가

책임

기관

생태전환 및 영토통합부

주택자연계획총국

물 및 생물다양성국

생물다양성영향관리국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 Direction générale de 

l’aménagement, du logement et de la nature / 

Direction de l’eau et de la biodiversité / Bureau 

de l’encadrement des impacts sur la 

biodiversité

∙ 이메일: apa@developpement-durable.gouv.fr

Guillaume.Faure@developpement-durable.

gouv.fr

∙ 웹주소: https://www.ecologie.gouv.fr/acces

-et-partage-des-avantages-decoulant-

lutilisation-des-ressources-genetiques-et-

des-connaissances

∙ 전화번호: +33 1 40 81 30 29 / +33 1 40 81 91 28

뉴칼레도니아 남부 주정부

Province Sud de Nouvelle-Calédonie

∙ 이메일: justin.pilotaz@province-sud.nc

∙ 웹주소: https://www.province-sud.nc/

∙ 전화번호: +687 20 30 40

∙ 팩스: +687 20 30 06

국가

점검

기관

생태전환 및 영토통합부

주택자연계획총국

물 및 생물다양성국

생물다양성영향관리국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 이메일: apa@developpement-durable.gouv.fr

∙ 전화번호: +33 1 40 81 30 29 / + 33 01 40 81 9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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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을 생태전환 및 영토통합부(이하 “생태전환부”)에서 담당하

고 있으며, 뉴칼레도니아 남부지방의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주정부가 담당함

구분 담당기관 관련 정보

Cohésion des territoires / Direction générale de 

l’aménagement, du logement et de la nature / 

Direction de l’eau et de la biodiversité / Bureau 

de l’encadrement des impacts sur la 

biodiversité

고등교육연구혁신부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 (MESRI)

∙ 이메일: si.apa@recherche.gouv.fr

∙ 전화번호: +33 1 55 55 8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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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BS 관련 법령의 개요

(1) EU 회원국으로서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유럽연합은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의 역내 이행규칙인 EU규칙(511/2014/EU)7)을 채택

하고 나고야의정서상 이행의무준수(compliance measures)에 관한 기본방침을 규정8)하고 있음

 이후 유럽집행위원회 이행규칙 및 EU규칙(511/2014/EU)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여 유전자원의 

수집등록(collection),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 감시, 모범관행(best practice) 등 EU규칙

(511/2014/EU)의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과 ABS 적용범위,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단, EU 차원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3대 요소 중 ‘이행의무준수’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조치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규칙(511/2014/EU) 등에 따른 나고야의정서상 이행의무준수 

조치 마련을 위해 프랑스 환경법(Code de l'environnement) 내에 관련 규정을 도입9)하였음

 프랑스의 국내법으로는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복구를 위한 법률｣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2017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7)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8) EU의 입법형태 중 규칙(regulation)은 EU 회원국의 국내법 제정이 없더라도 직접 회원국에 적용됨.

9) 프랑스 환경법은 환경 관련 규범을 단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법률･명령편으로 구성됨.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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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국내 법령 현황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복구를 위한 법률｣(LOI n°2016-1087 du 8 août 2016 pour la 

reconquête de la biodiversité, de la nature et des paysages, 이하 “프랑스 ABS법”)

 프랑스는 국내 ABS법을 2016년에 제정하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이용, 관련 주의

의무, 절차적 사항 등에 대해 규정

 프랑스 ABS법 제5장 제37조에 의해 프랑스 환경법 제L412-3조 이하에 추가된 제3절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내용임

프랑스 ABS법의 구성

장 조항 세부 내용

제5장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제37조

∙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활동

∙ 정의

∙ 프랑스 영토내 유전자원 접근･이용에 관한 규정

(범위, 컬렉션, 신고절차, 유전자원 접근허가절차,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허가절차, 해양영토당국의 행정적 허가에 관한 특수

조항, 공통조항)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규칙 등

제38조 위반사항 적발

제39조 제재

제40조 관련 규정 개정

제41조 국가산림자산센터의 역할

제42조 공공보건법 관련 개정

제43조 해외영토(뉴칼레도니아, 폴리네시아 등) 관련 환경법 개정

제44조 효력 발생

제45조 환경법 개정에 따른 규칙의 제정

 프랑스 ABS법 제5장의 규정을 통해 추가된 환경법상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행조치는 제4권(자연

유산) 제1편(자연유산의 보호) 내에 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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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법상 ABS 관련 규정

제4권 자연유산 제1편 자연유산의 보호

구분 절 세부 내용

제2장 

자연유산

이용체계

제1절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활동(제L412-1조)

제2절 야생동물의 과학적 사용(제L412-2조)

제3절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제1관 정의(제L412-4조)

제2관

영토 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의 공유

∙ 제1항 범위(제L412-5조)

∙ 제2항 컬렉션(제L412-6조)

∙ 제3항 신고절차(제L412-7조)

∙ 제4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 절차(제L412-8조)

∙ 제5항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허가 절차(제L412-9조~

제L412-14조)

∙ 제6항 해외영토의 ABS 책임행정당국에 관한 특별규정(제L412-15조)

∙ 제7항 컬렉션(제L412-16조)

∙ 제8항 공통조항(제L412-17조)

제3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규칙(제L412-18조~제L412-20조)

제5장 

처벌규정

제1절 위반사항의 적발(제L415-1조~제L415-2-1조)

제2절 제재(제L415-3조~제L415-8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시행령｣

(Décret n° 2017-848 du 9 mai 2017 relatif à l'accès aux ressources génétiques et aux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associées et au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eur utilisation, 이하 “프랑스 ABS법 시행령”)

 프랑스는 ABS 절차 도입과 관련하여 2017년 ABS 시행령을 제정하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에 관

한 구체적 절차와 이익공유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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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ABS 시행령의 구성

※ 프랑스 환경법 법규명령부분(Regulatory Part) 제4권 제1편 제2장에 ‘제4절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신설

구분 세부 내용

제4절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제1관 국내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신고절차

(제R412-12조 ~ 제R412-17조)

 ◦ 이익공유 일반조건

 ◦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을 위한 신고

 ◦ 불완전한 신고의 보완

 ◦ 신고확인증의 발급

 ◦ 신고내용의 ABSCH 등록

 ◦ 과학컬렉션(scientific collections)*을 위한 간소화된 신고절차

   *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유전자원을 보존, 목록화, 관리하는 컬렉션(자연사컬렉션, 생물학적 컬렉션 등)

제2관 국내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허가절차

(제R412-18조 ~ 제R412-27조)

 ◦ 상업적 목적의 접근을 위한 허가

 ◦ 책임행정당국의 허가 심사

 ◦ 이익공유계약의 체결

 ◦ 허가내용 및 이익공유계약서의 ABSCH 등록

 ◦ 조건의 부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3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위한 허가절차

(제R412-28조 ~ 제R412-38조)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을 위한 허가의 신청

 ◦ 책임행정당국의 허가 심사

 ◦ 주민공동체를 대표하는 공공법인의 지정

 ◦ 허가신청자와 공공법인 간의 협상 및 주민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

 ◦ 허가신청자와 공공법인 간의 이익공유계약 체결

 ◦ 조건의 부가, 허가받은 사항 및 이익공유계약 내용의 변경

 ◦ 허가내용 및 이익공유계약서의 ABSCH 등록

제4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의무준수 규칙(제R412-39조)

제5관 컬렉션 등록(제R412-40조)

별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 이익의 공유 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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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BS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및 용어

(1) ABS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원의 획득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인간의 유전자원

 프랑스 영토 및 해외영토가 아닌 지역에서 취득한 유전자원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연구개발에서 모델종(model species)으로 이용되는 유전자원

 하나 또는 복수의 주민사회에 기인하지 않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중 그 특성이 주민사회 외부에 널리 알려져 있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기타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2) 법률상 용어의 정의

① 유전자원의 이용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유전적 단위를 가진 기타 생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인 

구성에 관한 연구 및 개발, 특히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연구 및 개발 활동과 이를 통한 유전자원의 

개발･응용･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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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통지식의 이용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연구 및 활용

③ 이익공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란 연구 및 가치화 결과 및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이용의 결과로서의 이익을 자원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 또는 전통

지식에 관계된 주민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말함

 이익공유 협상 시 고려사항

 아래의 이익공유 포함 사항 중 ① ~ ④의 활동을 우선 고려함

① 지속적 이용을 보장하면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에서의 생물다양성을 강화 또는 보존하는 것

② 사전통고승인(PIC)에 근거하여 주민공동체의 전통지식 DB 구축(필요한 경우) 및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 기타 전통

적인 관행 및 지식의 보전을 통해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전하는 것

③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적 이용과 관련된 지역의 공급망 발전 또는 생물

다양성 활용에 대하여 이들 자원의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기여하는 것

④ 연구, 교육, 연수, 대중 및 지역 전문가의 인식제고, 기량(skills)이나 기술(technologies)의 이전 등을 위한 공동

협력관계 구축

⑤ 특정 지역의 생태계의 공익적 기능 유지, 보전, 관리, 공급 또는 복원

⑥ 재정적 지원

④ 주민공동체

 자연환경으로부터 전통적으로 생존수단을 얻고 있으며, 그 생활 형태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적인 이용과 관련된 모든 주민공동체

⑤ 전통지식

 해당 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속성, 그 사용 또는 그 특성과 관련된 지식, 고안 및 관습으로 기존

의 양식을 유지하고, 하나 또는 여러 주민공동체에 의해 지속되는 것

 주민공동체에 의한 지식 및 실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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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육종 또는 재배종

 사람이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화과정에 영향을 준 모든 종

⑦ 야생근연종

 사육종과의 교배를 통해 번식하는 능력을 갖춘 모든 동물종

 품종선별을 위해 재배종과의 이종교배에 이용되는 모든 식물종

⑧ 컬렉션

 수집된 유전자원의 샘플 및 관련 정보의 정리로, 보유주체가 공적기관인지 민간인지 불문하고 직접 

및 보존된 것을 말함

프랑스 ABS법상 용어의 정의

구분 용어 정의

1 유전자원의 이용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유전적 단위를 가진 기타 생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한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인 구성에 관한 연구개발, 특히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연구개발활동과 

이를 통한 유전자원의 개발･응용･상업화

2 전통지식의 이용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연구 및 활용

3 이익공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란 연구 및 가치화 

결과 및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이용의 결과로서의 이익을 자원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 또는 전통지식 관련 주민사회와 공유하는 것

4 주민공동체
자연환경으로부터 전통적으로 생존수단을 얻고 있으며, 그 생활 형태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과 관련된 모든 주민공동체

5 전통지식

해당 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속성, 그 사용 또는 그 특성과 관련된 지식, 고안 및 

관습으로 기존의 양식을 유지하고, 하나 또는 여러 주민공동체에 의해 지속되는 것

주민공동체에 의한 지식 및 실천의 진화

6 사육종 또는 재배종 사람이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화과정에 영향을 준 모든 종

7 야생근연종
사육종과의 교배를 통해 번식하는 능력을 갖춘 모든 동물종

품종선별을 위해 재배종과의 이종교배에 이용되는 모든 식물종

8 컬렉션
수집된 유전자원의 샘플 및 관련 정보의 정리로, 보유주체가 공적기관인지 민간인지 불문

하고 직접 및 보존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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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1) ABS에 관한 법령과 발효일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복구를 위한 2016년 8월 8일자 법률 제2016-1087호｣(프랑스 ABS

법), 2017년 7월 1일 발효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2017년 5월 9일자 

시행령 제2017-848호｣(프랑스 ABS 시행령), 2017년 7월 1일 발효

(2) 적용 범위

이 용 자 프랑스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

제 공 자

국가

(단,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프랑스령 기아나 및 왈리스 푸투나의 전통공동체(Traditional 

Communities))

적용대상 야생유전자원,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적용시점 2017년 7월 1일

대상행위

비상업적 목적 및 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시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for utilization’이 신청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으로, 유전자원을 취득

한 때가 아니라 R&D 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법령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절차개시 전에 상담 필요)

적용제외

∙ 인간유전자원

∙ 프랑스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수집된 유전자원

∙ ABS에 관한 다른 국제조약 등이 적용되는 유전자원(ITPGRFA의 적용대상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등)

∙ 모델생물(실험용 쥐, 실험용 원숭이 등)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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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기관

 생태전환부가 ABS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

 해외영토의 경우 프랑스 ABS법을 적용

 다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에는 프랑스 ABS법이 적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규제

 해외영토 중 프랑스령 기아나와 왈리스 푸투나 제도는 주민공동체의 전통지식 접근에 대하여 프랑스 

ABS법을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행정당국이 ABS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프랑스 ABS법 제

L412-15조)

 다른 해외영토는 희망하는 경우 생태전환부가 담당기관이 됨

Ⅱ 유전자원 접근절차

 접근신고 대상(프랑스 ABS법 제L412-7조)

 비상업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증가, 서식지 외 보존을 위한 유전자원의 

수집, 유전자원의 가치 증대를 위해 유전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전 제L1413-8조에 규정된 것 외에 인체,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관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전통공동체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전통지식

∙ 특성이 널리 알려지거나 전통공동체 외부에서 장기간 반복해서 이용되어 온 전통지식

특별 ABS 규범이 적용되는 제외 사례(제L.412-5조 제3항)

∙ ABS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생태전환부가 담당하지만, 다음의 특별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처에서 담당

  ① ‘사육종 또는 재배종’, ‘야생근연종’, ‘동물･식물･식품위생･안전성에 관한 보건위생상의 위험 예방･감시 및 대책 차원

에서 연구소가 수집한 유전자원은 식량농업부 담당

      ※ 2018년에 상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지 않을 것을 결정

  ② ｢산림법｣이 적용되는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식량농업부가 규제 책정

  ③ 인간의 건강에 관한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연구소가 수집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복지부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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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허가 대상(프랑스 ABS법 제L412-8조)

 접근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목적 이외의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의 취득에 대하여 이용자는 권한 당국

으로부터 접근을 허가받아야 하며, 이때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조건에 관한 일정한 합의에 이

를 것을 요건으로 함

 접근불허 대상

 신청인(이용자)과 권한 당국이 이익공유 조건에 관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용자)의 기술적 및 재정적 능력이 제안된 이익공유를 실현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유전자원의 취득에 따른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위해(significant risk), 유전자원의 지

속가능한 이용의 제약, 이용 대상 유전자원의 멸실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유전자원 접근절차 순서

(1) 비상업적 이용 – 신고절차(Declaration)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신고 절차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의 이용은 아래와 같은 유형을 포함

①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

 생물다양성 관련 지식의 획득을 위한 연구

 유전자원을 보전시설에 보관하기 위한 접근

 직접적인 상업화 개발 목적이 없는 연구개발

※ 기초연구, 특정 물질의 분자 특성 평가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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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중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보건에 관한 사안과 동･식물보건에 관한 긴급사안

※ ｢공중보건법｣을 적용하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 접근에 대하여 

신고조차 요구하지 않음

 심사에서 통과될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ABS-CH에도 통지되어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

(IRCC)로 기능함

 신고확인증은 EU규제에 의한 준수정보로서 R&D 담당 부처*와 정보가 공유됨

* 현재 R&D 담당 부처는 ‘고등교육연구혁신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심사를 통해 각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각하됨

 심사는 완전한 서류가 제출되고부터 2개월 내에 결정됨

 신고대상이 되는 유전자원 이용 중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용 유형별로 

표준 이익공유조건을 적용함

이용 유형 표준 이익공유조건(선택)

①
생물다양성 관련 지식의

획득을 위한 연구

ⓐ 연구에 이용된 종 또는 근연종의 기탁

ⓑ 공동연구 또는 연구 참여 보장

ⓒ 일반 대중 및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인식제고활동

ⓓ 연구에 이용된 종 또는 근연종에 관련된 기량의 전수, 기술의 이전 

②
유전자원을 보전시설에

보관하기 위한 접근

ⓐ 연구에 이용된 종 또는 근연종의 기탁

   - 복제표본의 기탁

③
직접적인 상업화 개발 목적이

없는 연구개발

ⓐ 연구에 이용된 종 또는 근연종의 기탁

ⓑ 유전자원의 지속가능이용, 생물다양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온라인 신고는 프랑스어만을 표기하고 있지만, 영어로도 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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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이용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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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적 이용 – 허가절차

 상업적 이용은 허가(Authorization) 절차에 해당함

 유전자원에 관한 허가절차는 2016년 ABS법의 제L.412-8조 및 ABS 시행령 제2절 제

R.412-18~27조에 규정되어 있음

 허가절차를 취하는 시기는 연구단계가 거의 끝나고, 제품의 개발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이전의 유전자원의 연구단계는 “신고절차”를 취하는 것으로 족하며, 연구단계가 거의 마무리

되고 제품개발단계 전에는 이후의 상황이 예견 가능하므로 이익공유설정이 보다 수월해짐

 신청서가 완전하게 준비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부로부터 이익공유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제시됨

 이 기한에 대하여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4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중재재판소를 통하여 합의할 수 있음

 합의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익공유가 신청자의 기술 및 재정능력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활동 

또는 실용화가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신청대상의 유전자원이 고갈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은 기각됨

 이익공유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것이 가능함

 금전적 이익공유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전세계 매출(세전) 및 기타 수입액의 5% 이내에서 결

정하며, 만약 총 수입금액이 1,000유로(한화 약 137만 원)10) 이하인 경우에는 금전적 이익공유를 

요구하지 않음

 이익공유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정부의 표준계약서를 참조 가능함

 이익공유는 금전적인 것보다 비금전적 기여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서에 이익공유에 관하여 제안하

는 항이 있으므로, 이용자는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10) 2022년 11월 15일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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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공유의 합의가 된 경우, 서명한 후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2개월 이내

에 결정이 없는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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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 허가절차

Ⅲ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절차

 프랑스령 기아나 또는 왈리스 푸투나의 주민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희망

하는 자는 생태전환 및 영토통합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은 상업적 목적인지 비상업적 목적인지에 상관없이 허가절차 필요

(프랑스 ABS법 제L.412-9∼15조, ABS 시행령 제R.412-28∼38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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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양식 “CERFA” No.15784*01에 기입하여 생태전환 및 영토통합부에 제출해야 함

(https://www.formulaires.service-public.fr/gf/cerfa_15784.do)

 신청접수증이 발급되고, 15영업일 이내에 신청 내용의 심사 진행

 생태전환부에 의한 예비심사 및 기술적 지도 : 서류의 완전성 여부, 법령 대상 여부에 대한 예비심사

를 함

 주민공동체의 협의 일정 통지

 프랑스령 기아나 또는 왈리스 푸투나에서 지정한 공공법인으로부터 대상 전통지식을 보유한 주민공

동체를 포함한 협의일정이 신청자에게 통지됨

 신청자도 공공법인의 동의 하에 협의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함

 주민공동체의 협상 참여와 협상내용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인 경우 최소 

2개월, 상업적 목적의 접근인 경우 최소 4개월의 협의기간을 설정함

※ 협의기간은 공공법인이 협의조서를 생태전환부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 9개월까지 설정 가능

 공공법인과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체결

 주민공동체의 합의를 얻은 경우, 신청자와 공공법인은 이익공유계약을 체결

 계약 체결 후, 신청자는 계약서와 협상보고서를 생태전환부에 제출

 접근허가서 발급

 생태전환 및 영토통합부 장관은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서의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함

 이 기간을 경과하여도 통지가 없는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함

 접근허가 결정 시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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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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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컬렉션에 보존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

 2016년 법의 발효 이전에 생성된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컬렉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접근절차가 적용됨(2016년 법 제2장 제L.412-6조의 규정에 의함)

 법 시행일 이전에 접근한 유전자원에 대해서 법 시행일 이후에 후속하는(subsequent) 비상업적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법에 따른 신고절차 필요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컬렉션에 보관된 유전자원에 대해서 “새로운 이용”을 하려는 때에는 허가

절차 필요

- “새로운 이용”이란 동일 이용자가 동일 유전자원에 대해 기존에 수행하였던 R&D 분야와 구분

되는 다른 분야에서 직접적인 상업적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어, 법 시행일 이전에 발효균주를 분리하여 식품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수행 후 컬렉션에 

보관하였다가, 동일 이용자가 동일 발효균주를 대상으로 시행일 이후에 화장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Ⅴ 유전자원 접근에 필요한 문서(양식)

 유전자원의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 신청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신고서 (Déclaration pour l'accès aux ressources génétiques et 

le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eur utilisation)의 주요 내용

1. 신청자의 연락처(자연인인 경우/법인인 경우)

2. 신청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목적

3. 관련 분류군과 수집 장소

4. 유전자원 접근 방식 및 수집 조건

5. 예정 활동 일정

6. 이익공유 방식

7. 공개 시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밀정보

8. 과학 컬렉션 보유자를 위한 간소화된 신고

9. 기타 의견

10. 신청인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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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 허가 신청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허가 신청서(Demande d’autorisation pour l'accès aux 

ressources génétiques et le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eur utilisation)의 

주요 내용

1. 신청자의 연락처(자연인인 경우/법인인 경우)

2. 신청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목적

3. 관련 분류군 및 샘플 수집 위치

4. 유전자원 접근 방식 및 수집 조건

5. 신청된 연구개발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한 요소

6. 예정 활동 일정

7. 이익공유 방식

8. 공개 시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밀정보

9. 기타 의견

10. 신청인의 서명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허가 신청서

 야생동식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 허가 신청서(Demande d’autorisation 

pour l'accès aux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associées à des ressources génétiques 

d’espèces animales non domestiques ou végétales non cultivées, et le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eur utilisation)의 주요 내용

1. 신청자의 연락처(자연인인 경우/법인인 경우)

2. 신청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목적

3. 관련 전통지식

4. 관련 전통지식 접근을 위한 규약에 대한 설명

5. 신청자 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

6. 예정 활동 일정

7. 신청된 연구개발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한 요소

8. 이익공유 방식

9. 공개 시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밀정보

10. 기타 의견

11. 신청인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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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익공유 - 상호합의조건

 프랑스는 접근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의 합의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익

공유에 대한 상호합의조건(MAT)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접근을 허가하지 않음

 생태전환부령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약 당사자는 사적자치의 원

칙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여 계약 체결 가능 

 단, ABS법에 따른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중 제공자가 프랑스 국적(개인･법

인)일 것을 요하며, 이용자는 내외국인 여부를 불문

 신고절차에 따른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는 ABS 시행령에 따라 합의･체결되며, 허가절차에 따른 유전

자원의 이익공유는 신청인과 권한 당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함(제L.412-7조~제L.412-8조)

 이익공유는 금전적 이익공유보다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금전적 이익공유의 경우, 허가 대상의 유전자원으로 제작된 제품 또는 공정으로 발생한 연간 총매출

(세전) 및 기타 수입에 대해 일정 비율을 지급하게 되며, 그 비율은 총매출액의 5% 이내에서 결정함

 총매출이 1,000유로(한화 약 137만 원)11) 미만일 경우에는 금전적 이익공유를 요구하지 않음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라 공유된 모든 금전적 이익은 프랑스 생태전환부가 수령하게 되며, 이는 동 법

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배분되거나 활용됨

11) 2022년 11월 15일 환율 기준.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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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익공유 합의는 국무원이 해당 전통지식을 소유한 지역공동체를 대리하

도록 지정한 공공법인과 이용자가 협상･체결함(제L.412-9조~제L.412-14조)

 지역공동체는 계약상 이해관계자로서 지정될 수 있으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 주의해야 함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한 공공법인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을 대신하여 공유된 이익을 일

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익은 오직 해당 주민사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에만 사용

프랑스의 유전자원 ABS 이익공유 개요

이익공유 주체
∙ 유전자원 : 국가

∙ 전통지식 : 국가가 지정한 공공법인(주민공동체 대리)

이익공유 내용

∙ 상업적 목적의 이용일 경우 이익공유계약 체결 필요

∙ 연간 총매출(세전)의 5% 이하

∙ 매출액이 1,000유로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금전적 이익공유 요구하지 않음

수익금 수령 주체
∙ 유전자원 : 국가

∙ 전통지식 : 공공법인(주민공동체를 대리하여 금액 관리･사용)

 국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표준계약서(contrat type de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utilisation de ressources génétiques prélevées sur le territoire national)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아래에 기재한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국가(또는 과들루프,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기아나, 마요트의 

지방의회(각 해외영토지역에서 ABS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한 경우))의 사전통고승인을 공식

화하고, 승인받은 바에 따른 유전자원의 이용 조건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용하려는 유전자원 : 

      이용의 목적 : 

    이 계약서는 제_______호로 등록한다.

제2조 유전자원의 이용 조건

제3조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조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아래에 기재한 사업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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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위한 이익공유 계약서(Contrat type de partage des 

avantages pour l'utilisation de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associées à des 

ressources génétiques)의 내용

    사업은 프랑스 환경법 제L.412-4조 제3항 a호부터 f호까지의 활동에 포함되도록 한다.

   a)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면서 현지내 또는 현지외 상태의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거나 보존

   b)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에 따라, 공동체에 속하고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른 전통관행 및 

지식에 관계된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존

   c) 지역적 차원에서, 자원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준 지역과 협력하여,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가능이용 관련 부문의 개발에의 기여, 또는 생물다양성의 강화에 대한 기여

   d) 지역주민 및 그 지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교육･훈련･인식제고에 관한 활동의 공동수행･협력･기여, 

또는 기량 및 기술의 이전

   e) 모든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유지･보전･관리･공급･복원

   f) 재정적 기여

제4조 결과의 공표

    과학 출판･인쇄물을 일반 대중에 공표할 때는 유전자원의 출처와 제1조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간 및 종료

    이 계약은 환경법 제R.412-22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용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또는 과들루프,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기아나, 마요트의 지방의

회(각 해외영토지역에서 ABS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위반시정통지가 발송된 후 3개월 이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한다.

제6조 원만한 해결 절차

    당사자는 이 계약의 규정의 해석과 그 이행에 관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와 국가(또는 과들루프,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기아나, 마요트의 지방의회(각 해외영토지역에서 ABS에 관

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한 경우))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의견불일치의 사유와 가능한 

경우 원하는 해결방안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또는 과들루프,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기아나, 마

요트의 지방의회(각 해외영토지역에서 ABS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거법 및 관할권

    이 계약은 프랑스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이 계약의 해석, 이행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쟁에 

관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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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주민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을 공식화하고, 동의받은 바에 따른 전통지식의 이용 

조건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공동체 : 

      이용하려는 전통지식 : 

      이용의 목적 : 

    이 계약서는 제_______호로 등록한다.

제2조 전통지식의 이용 조건

제3조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조건

  3.1.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제1조에 기재한 전통공동체에 직접 이익이 되도록 다

음의 사업에 할당한다.

  사업은 프랑스 환경법 제L.412-4조 제3항 a호부터 f호까지의 활동에 포함되도록 한다.

   a)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면서 현지내 또는 현지외 상태의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거나 보존

   b)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에 따라, 공동체에 속하고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른 전통관행 및 

지식에 관계된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존

   c) 지역적 차원에서, 자원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준 지역과 협력하여,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가능이용 관련 부문의 개발에의 기여, 또는 생물다양성의 강화에 대한 기여

   d) 지역주민 및 그 지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교육･훈련･인식제고에 관한 활동의 공동수행･협력･기여, 

또는 기량 및 기술의 이전

   e) 모든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유지･보전･관리･공급･복원

   f) 재정적 기여

  3.2. 다음의 사항을 전통공동체가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통공동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이행 조건으로 

한다.

  3.3.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아래의 당사자에게 할당한다.

    - 대상 주민공동체 : 

    - 환경법 제D.412-30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법인(공유된 이익을 관리하고 관련 전통공동체로 권리를 귀속할 것을 

보장할 것)

    공유된 이익은 별도의 계좌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이러한 이익은 관련 전통공동체에 직접 이득이 되고 전통공동체

와 협력하여 수행되는 사업에만 할당할 수 있다.

    계약서에서 최초 지정한 수익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환경법 제D.412-30조에 따른 공공법인이 대리인이 된다

(환경법 제412-14조 제3항에 따른 선택조항).



40 프랑스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제4조 결과의 공표

    과학 출판･인쇄물을 일반 대중에 공표할 때는 전통지식의 출처와 제1조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간 및 종료

    이 계약은 환경법 제R.412-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용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법 제D.412-30조에 따른 공공법인은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위반시정통지가 

발송된 후 3개월 이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한다.

제6조 원만한 해결 절차

    당사자는 이 계약의 규정의 해석과 그 이행에 관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와 환경법 제D.412-30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법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의견불일치의 사유와 

가능한 경우 원하는 해결방안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법 제D.412-30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법인

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거법 및 관할권

    이 계약은 프랑스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이 계약의 해석, 이행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쟁에 관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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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해당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Ⅰ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에 대한 절차준수신고

 우리나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 법률 준수 사실을 신고해야 함

 단,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신고하므로, 제공국이나 제3국에서 유전자원을 이

용하는 때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절차준수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절차준수신고 대상

∙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

∙ 단,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

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유전자원법 제15조

제출서류

∙ (필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준수신고서, 사전통고승인 증명서

∙ (추가)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신분(소속) 확인 증명

   *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이용자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프랑스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경우, 접근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절차준수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

제5장

프랑스의 유전자원 취득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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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기산일은 프랑스 책임기관의 접근허가를 취득한 날이 되며,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절차

준수 신고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신고

Ⅱ 해외 유전자원 절차준수신고서 작성 예시

(☞ 다음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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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홍길동
② 소속(법인명)

               ㈜서울의약품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11-11-11111

④ 연락처

 (전화번호) 02-999-9999
 (전자우편) seoulmed@co.kr

⑤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00 경복빌딩 ㈜서울의약품

유전자원

제공자

⑥ 성명(대표자)
Christophe Béchu

⑦ 소속(법인명)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⑧ 국가명

프랑스(France)
⑨ 연락처

 (전화번호) +33 1 40 81 30 29
 (전자우편) apa@developpement-durable.gouv.fr

⑩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 Direction générale de l’aménagement, du logement et de la nature 

/ Direction de l’eau et de la biodiversité / Bureau de l’encadrement des impacts sur la biodiversité

Tour Sequoia / 92055 La Défense Cedex / FRANCE Paris

사전통고

승인

발급 국가

프랑스(France)
발급 기관

생태전환 및 영토통합부
승인번호
France/XXX/YYY/NN/MM

승인날짜

2022년 1월 1일

유전자원

및

이용

⑪ 유전자원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명)

(학명: Chlorophytum borivilianum / 일반명: Musli )
⑫수량 또는 농도([  ] 전통지식)  

⑬ 목적

 [  ] 상업적  [ √ ] 비상업적

⑭ 용도

 [  ] 의약용  [  ] 화장품용  [  ] 원예용  [ √ ] 기타( 연구용 )

⑮ 이익 공유 합의의 체결 여부

  [ √ ] 합의  [  ] 미합의

⑯ 미체결 사유

⑰ 이익 공유 합의의 내용(합의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 금전적 이익 공유  [ √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 ] 이용자와 제공자 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 조건

  [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 기타 (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3 월  1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국가점검기관의 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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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점검

기관의 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일 경우 ①란에는 대표자명을, ②란에는 법인명을, ③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⑤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제공자가 법인일 경우 ⑥란에는 대표자명을, ⑦란에는 법인명을, ⑩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⑪ 유전자원의 명칭란에는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있을 경우 그 명칭과 함께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을 적고, 특정 유전자원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만을 적습니다.

4. ⑫ 수량 또는 농도란에는 접근한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적고, 전통지식에 접근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표를 합니다.

5. ⑬ 목적란, ⑭ 용도란은 복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6. ⑯ 미체결 사유란에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 공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7. ⑰ 이익 공유 합의의 내용란에는 합의에 포함된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이 경우 복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 확인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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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원의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 신고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신고서

(Déclaration pour l'accès aux ressources génétiques et le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eur uti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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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 허가 신청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허가 신청서

(Demande d’autorisation pour l'accès aux ressources génétiques et le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eur uti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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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신청서

야생동식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 허가 신청서

(Demande d’autorisation pour l'accès aux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associées à des ressources génétiques d’espèces 

animales non domestiques ou végétales non 

cultivées, et le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eur uti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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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표준계약서

(Contrat type de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utilisation de ressources 

génétiques prélevées sur le territoir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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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위한 이익공유 계약서

(Contrat type de partage des avantages pour l'utilisation de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associées à des ressources géné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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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t type de partage des avantages pour l'utilisation de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associées à 

des ressources génétiques

Le présent contrat est conclu entre :

– l'établissement public mentionné à l'article L. 7124-19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représenté par son président (lorsque la connaissance traditionnelle est détenue par une ou 

plusieurs communautés d'habitants du territoire de la Guyane) ;

– la circonscription territoriale de … (Uvea/ Alo/ Sigave), représentée par (lorsque la connaissance 

traditionnelle est détenue par une ou plusieurs communautés d'habitants du territoire des îles Wallis 

et Futuna),

ci-après dénommé " la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désignée à l'" article D. 412-30 du code de 

l'environnement "

d'une part, et

XXX, dont le siège social est situé …, dûment représenté par … en qualité de..., ci-après dénommé " 

l'utilisateur "

d'autre part,

Ci-après dénommées ensemble ou séparément la ou les " parties ",

Vu la convention sur la diversité biologique (ensemble deux annexes), adoptée à Rio de Janeiro le 22 

mai 1992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3 juin 1992 ;

Vu le protocole sur l'accès aux ressources génétiques et le partage juste et équitabl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eur utilisation relatif à la convention sur la diversité biologique (ensemble une 

annexe), adopté à Nagoya le 29 octobre 2010 et signé par la France le 20 septembre 2011 ;

Vu le code de l'environnement, notamment ses articles L. 412-9 à L. 412-14 et R. 412-28 à R. 412-38 

;

Vu la demande d'utilisation d'une connaissance traditionnelle associée à une ressource génétique 

présentée le...... par...... ;

Vu le procès-verbal en date du..... rédigé en application du 6° de l'article L. 412-11 du code de 

l'environnement décrivant le déroulement de la consultation de la ou des communautés d'habitants 

concernées par la demande,



부 록 69

Article 1er

Objet du contrat

Le présent contrat a pour objet de formaliser le consentement préalable donné en connaissance de 

cause par la ou les communautés d'habitants suivantes :,

pour l'utilisation de la connaissance traditionnelle suivante :

aux fins suivantes :

Il précise les conditions d'utilisation de cette connaissance traditionnelle sous réserve desquelles le 

consentement a été donné, ainsi que les conditions de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cette 

utilisation.

Ce contrat est enregistré sous le numéro :....

Article 2

Conditions d'utilisation de la connaissance traditionnelle

Article 3

Conditions de partage des avantages découlant de l'utilisation

3.1. Les avantages découlant de l'utilisation des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associées aux 

ressources génétiques seront affectés aux projets décrits ci-dessous, bénéficiant directement 

aux communautés d'habitants mentionnées à l'article 1er :

Les projets doivent s'inscrire dans les actions mentionnées aux a à f du 3° de l'article L. 412-4 du code 

de l'environnement :

a) Enrichissement ou préservation de la biodiversité in situ ou ex situ, tout en assurant son utilisation 

durable ;

b) Préservation des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associées aux ressources génétiques par la création, 

le cas échéant, de bases de données sur les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des communautés 

d'habitants concernées, avec leur consentement préalable donné en connaissance de cause, 

préservation des autres pratiques et savoirs traditionnels respectueux de la biodiversité ;

c) Contribution, au niveau local, à la création d'emplois pour la population et au développement de 

filières associées à l'utilisation durable des ressources génétiques ou des connaiss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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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nelles associées ou permettant la valorisation de la biodiversité, en lien avec les territoires 

qui ont contribué à la conservation de ces ressources ;

d) Collaboration, coopération ou contribution à des activités de recherche, d'éducation, de formation, 

de sensibilisation du public et des professionnels locaux, ou de transfert de compétences ou de 

transfert de technologies ;

e) Maintien, conservation, gestion, fourniture ou restauration de services écosystémiques sur un 

territoire donné ;

f) Versement de contributions financières.

3.2.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ces projets doivent être menés en concertation et avec la 

participation de ces communautés d'habitants sont les suivantes :

3.3. Les avantages découlant de l'utilisation des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sont attribués au profit :

– de la ou des communautés d'habitants suivantes : ;

– de la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désignée à l'article D. 412-30 du code de l'environnement, qui 

en assure la gestion et la dévolution éventuelle au profit de la ou des communautés d'habitants 

concernées. Ces avantages font l'objet d'une comptabilité séparée. Ils ne peuvent être affectés qu'à 

des projets bénéficiant directement à la ou aux communautés d'habitants concernées et réalisés en 

concertation et avec la participation de cette ou de ces dernières.

En cas de disparition du bénéficiaire des avantages initialement désigné par le contrat, la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désignée à l'article D. 412-30 du code de l'environnement se substitue à lui. 

(stipulation optionnelle, conformément au III de l'article L. 412-14 du code de l'environnement).

Article 4

Publications des résultats

Les publications scientifiques et à destination du grand public mentionnent l'origine de la connaissance 

traditionnelle et le numéro d'enregistrement mentionné à l'article 1er.

Article 5

Durée et résiliation

Le présent contrat entre en vigueur à compter de la date de délivrance de l'autorisation prévue à l'article 

R. 412-33 du code de l'environnement.



부 록 71

Il peut être résilié par la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désignée à l'article D. 412-30 du code de 

l'environnement en cas de manquement par l'utilisateur à l'une de ses stipulations. Cette résiliation 

interviendra de plein droit trois mois après l'envoi d'une mise en demeure de remédier au 

manquement signifié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demeurée 

infructueuse.

Article 6

Procédure de règlement amiable

Les parties s'efforcent de régler à l'amiable tout différend éventuel relatif à l'interprétation des 

stipulations du présent contrat ou à son exécution.

Tout différend entre l'utilisateur et la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désignée à l'article D. 412-30 du 

code de l'environnement doit faire l'objet, de la part de l'utilisateur, d'une lettre de réclamation 

exposant les motifs de son désaccord et indiquant, le cas échéant, les mesures correctrices 

demandées. La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désignée à l'article D. 412-30 du code de 

l'environnement dispose d'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lettre de réclamation 

pour notifier sa décision. L'absence de décision dans ce délai vaut rejet de la réclamation.

Article 7

Droit applicable et juridiction compétente

Le présent contrat est soumis au droit français.

En cas de différend lié à l'interprétation, l'exécution ou la validité du présent contrat, et à défaut de 

règlement amiable, le litige peut être porté devant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Fait à, le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⓴

프랑스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인 국립생물자원관장

발행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기획･집필 이윤나, 박정훈, 안능호, 길현종, 배문환, 노진학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국립생물자원관 2022 

ISBN   978-89-6811-530-1  94360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2023-01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프랑스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프
랑
스
의
 유
전
자
원
 접
근
과
 이
익
공
유
 절
차
 안
내
서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20

비매품/무료

ISBN 978-89-6811-530-1
ISBN 978-89-6811-304-8 (세트)




